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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 따른 세금부담의 득과 실 

 

(국세청, 2007. 3.)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둬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

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

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해 사업

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1,718천원, 乙은 592천원, 丙은 27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8천원이 된

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

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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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업종·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

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갑근세·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

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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